
[학칙과 학칙시행세칙]

[졸업요건 중 2025학번부터 교양 필수 해당사항]

① 사회봉사1 필수이수

② 1학기‘진로탐색’또는‘취업의길을묻다’또는‘창업의길을묻다’중 2개를 필수 이수 

③ 교양 교과과정 중 전문성 영역에서 선택하여 1개를 필수 이수 

④ 교양 교과과정 중 힘 실어주기 영역에서 선택하여 1개를 필수 이수

즉, ① + ② + ③ + ④로서 교양필수가 총 5개

현행 신설 또는 개정 비고

학칙시행세칙 제3장 수강신청과 수업
제16조 (교과목의폐강) 각 학과 해당과목 수강
학생이 신학과는 10명, 사회복지학과, 교회음악
과는 6명, 교양선택 6명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
을 폐강할 수 있다. 단, 신학과는 10명, 사회복
지학과, 교회음악과가 6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
담당교수-학과장-교육혁신처장의 협의하에 해
당과목을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.

학칙시행세칙 제3장 수강신청과 수업
제16조 (교과목의폐강) 전공선택과 교양선택 
과목은 수강 학생이 8명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
을 폐강할 수 있다. 단. 담당교수-학과장(교양
학부장)-교육혁신처장의 협의 하에 해당과목을 
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.

교과목 폐강기준 
관련 개정

학칙 제4장 제2절 제11조의2
①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, 
3학년 1학기 등록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
전과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대상학과 
입학정원의 10% 이내의 인원으로 1회에 
한하여 허용한다.

학칙 제4장 제2절 제11조의2
①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, 
3학년 1학기 등록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
전과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대상학과 
입학정원의 50% 이내의 인원으로 1회에 
한하여 허용한다.

전과 허용범위 
(확대) 개정

전과에 관한 학칙시행세칙 제3조(허용범위)

② 전과는 전과대상학과 입학정원의 10% 이내
에서 허용한다. 

전과에 관한 학칙시행세칙 제3조(허용범위)

② 전과는 전과대상학과 입학정원의 50% 이내
에서 허용한다. 

<부칙>    
이 시행세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
